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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 -

사건개요

청  변 사 변 사가 아닌 사람에게 청  변 사  여하, ○ 

여 그  하여  개 생 등 비 사건에 한 사무  취 하게 함  

변 사  하 다는  었다.

울 앙지 원  징역 에 집행   고하 고 청2017. 5. 2. 1 2 , ○ 

 항   상고하 나  각 어  판결  었2017. 12. 7. 

다. 

청  고 상   집행  고 고 그 간  지난 후 2○ 

 지나지 아니한 는 변 사가  수 없도  한 변 사   가 청5 2

 본  해한다고 주 하  사건 헌 원심판, 2018. 3. 13. 

 청 하 다.

심판대상

 사건 심판 상  변 사   개  것(2008. 3. 28. 8991 ) 5○ 

 가 청  본  해하는지 여 다2 .

심판대상조항[ ]

변호사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(2008. 3. 28. 8991 )

제 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5 ( ) 

될 수 없다.

금고 이상의 형의 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난 후 년이 나2. 2

 아니한 자

  

결정주문

 사건 심판청  각한다.○ 

이유의 요

헌 재판 는 심판 상 항과 같  내  규 한  변 사 (2000. 1. 28. ○ 

  개 고   개   6207 2008. 3. 28. 8991

것    심판 상 항  직업 택   평등  해하지 않) 5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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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다고 결 하 다 헌재 헌마 헌재 ( 2009. 10. 29. 2008 432; 2016. 6. 30. 

헌마 참 그 결     사건과  내  지는 다 과 2015 916 ). 

같다.

원  죄  든  고 하여 고 상   고하 다  그 사실 - 

만  사  비난가능  다 는 변 사가 사 재   경우 . 

민  당해 변 사뿐만 아니라 변 사 단체에 한 신뢰  복하 에 

한 간  과는 별도   할 수 고 에 라 집행  , 

간에  한 간 동안 변 사 동  지하는 것  직업 택  에 2

한 과도한 한 라 할 수 없다.

사 약사 사  달리 변 사는 본    사  실  사 - , , , 

 하여 직무  공공  강 고 그 독  지 가 사무 에 미

므 변 사 결격사 가 는 죄   직무  죄  한하지 않, 

았다고 하 라도  차별 라고 할 수 없다.

심판 상 항  고 상   집행  고  경우  결격사  ○ 

한 것  민  본   하고 사  실 함  사  하는 

변 사 도에 한 민  신뢰  공공   보 하  함  는 변

사 수  많고 과는 무 하다 라   사건에    달리 판단. 

할 만한 사 변경  다고 보  어 다.

결정의 의의

헌 재판 는 고 상   집행  고  경우  변 사 결격사○ 

 한 변 사  항에 하여 여러 차 에 걸쳐 합헌  하 다 헌재 (

헌마 헌재 헌마 참  사건2009. 10. 29. 2008 432; 2016. 6. 30. 2015 916 ). 

 청  변 사  량  하여 변 사  지   역할  어 

가는 실에  과거처럼 변 사에게 엄격한 리  책  과하는 것  직업

수행   등  해한다고 주 하 나 헌 재판 는 심판 상 항  , 

본     사  실  사  하는 변 사 도에 한 민  

신뢰  공공   보 하  한 것 변 사 수  많고 과는 무, 

하다는   하 다.


